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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적정성심사 관련 : 관로건설공무팀

순번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 구분 해당공사

1

Q. 품명과 규격은 상이한데 재노경 단가 및 일위

대가가 동일하면 동일세부공종으로 판단해야

하는지?

A. 당공사가 배부한 ‘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’ 1-가-5)-

라)항에 따라 품명, 규격, 단위 및 비목별(재/노/

경) 단가가 모두 동일할 경우 동일세부공종으로

판단합니다(띄어쓰기 및 대/소문자 구분 제외).

공통

6개 공사

(입찰공고

1.1 참조)

2

Q. 가이드라인 1-가-5)-나)-(2) 항의 ‘노무비로 이루

어진 경우’에 대한 평가시 노무비가 단일 직종

노무비가 아닌 경우, 세부공종금액(합계)이 세

부공종기준금액(합계)의 100분의 90이상일 때

90점으로 평가 가능한지?

A. 당공사는 ‘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’ 1-나-2)항에 따라

세부공종이 ‘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’에 대한 평가시,

사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‘조사금액 미만’으로

적용한 때에는 ‘0점’으로 평가합니다.(‘시중노임

단가 미만’ 아님)

공통

6개 공사

(입찰공고

1.1 참조)

3

Q.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 3-라 항에 의해 부

적정 공종이 아닌 공종에 대하여 자재비를 경

비 항목으로 반영하여 법정경비 등을 산정하여

도 상관없는지?

A. 당공사가 배부한 ‘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 3-라’

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.

<당 초>

법정경비(‘다’항 제외), 간접노무비, 일반관리비, 경비

등의 각 항목별 금액(이윤은 제외한다)은 배부된「30

공종 분할내역서 - 공사비 총괄표 - 산식」에 적용된

산식을 반영하여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며, 항목별

금액 산정시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에는 적정성

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. - 이하 생략 -

<변 경>

법정경비(‘다’항 제외), 간접노무비, 일반관리비, 경비

등의 각 항목별 금액(이윤은 제외한다)은 아래 <별첨

1>에 제시된 산식(①번 또는 ②번)을 반영한 금액 중

큰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, 항목별 금액 산정시

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에는 적정성심사 대상자

에서 제외합니다. - 이하 생략 -

공통

6개 공사

(입찰공고

1.1 참조)



<별 첨 1>

항 목
승주~고흥 및

곡성~구례 주배관
건설공사

안동~군위 및
영주~봉화 주배관

건설공사

태백~정선,속초~고
성 및 강릉~평창
주배관 건설공사

해남~장흥 주배관
및 함평관리소

건설공사

남원~임실 주배관
건설공사

왜관~성주 및
달성~고령 주배관

건설공사

간접노무비

① 직접노무비
× 8.4%

② 직접공사비
× 4.153%

① 직접노무비
× 8.4%

② 직접공사비
× 4.287%

① 직접노무비
× 8.2%

② 직접공사비
× 4.207%

① 직접노무비
× 8.2%

② 직접공사비
× 3.956%

① 직접노무비
× 8.2%

② 직접공사비
× 4.185%

① 직접노무비
× 8.2%

② 직접공사비
× 4.125%

산업안전보건관리비

① ((재료비+직접
노무비)×1.88%)×1.2

② 직접공사비
× 1.914%

① ((재료비+직접
노무비)×1.88%)×1.2

② 직접공사비
× 1.940%

① ((재료비+직접
노무비)×1.88%)×1.2

② 직접공사비
× 1.925%

① ((재료비+직접
노무비)×1.88%)×1.2

② 직접공사비
× 1.930%

① ((재료비+직접
노무비)×1.88%)×1.2

② 직접공사비
× 1.963%

① ((재료비+직접
노무비)×1.88%)×1.2

② 직접공사비
× 1.879%

산업재해보험료

① 노무비
× 3.7%

② 직접공사비
× 1.983%

① 노무비
× 3.7%

② 직접공사비
× 2.047%

① 노무비
× 3.7%

② 직접공사비
× 2.054%

① 노무비
× 3.7%

② 직접공사비
× 1.931%

① 노무비
× 3.7%

② 직접공사비
× 2.043%

① 노무비
× 3.7%

② 직접공사비
× 2.014%

고용보험료

① 노무비
× 1.24%

② 직접공사비
× 0.665%

① 노무비
× 1.24%

② 직접공사비
× 0.686%

① 노무비
× 1.24%

② 직접공사비
× 0.688%

① 노무비
× 0.92%

② 직접공사비
× 0.480%

① 노무비
× 0.92%

② 직접공사비
× 0.508%

① 노무비
× 0.92%

② 직접공사비
× 0.501%

퇴직공제부금비

① 직접노무비
× 2.3%

② 직접공사비
× 1.137%

① 직접노무비
× 2.3%

② 직접공사비
× 1.174%

① 직접노무비
× 2.3%

② 직접공사비
× 1.180%

① 직접노무비
× 2.3%

② 직접공사비
× 1.110%

① 직접노무비
× 2.3%

② 직접공사비
× 1.174%

① 직접노무비
× 2.3%

② 직접공사비
× 1.157%

기타경비

① (재료비+노무비)
× 6.3%

② 직접공사비
× 5.606%

① (재료비+노무비)
× 6.3%

② 직접공사비
× 5.688%

① (재료비+노무비)
× 4.9%

② 직접공사비
× 4.388%

① (재료비+노무비)
× 4.9%

② 직접공사비
× 4.385%

① (재료비+노무비)
× 4.9%

② 직접공사비
× 4.468%

① (재료비+노무비)
× 4.9%

② 직접공사비
× 4.284%

공사이행보증수수료
<단일산식>
30공종 분할내역서
- 공사비총괄표
- 산식 참조

<단일산식>
30공종 분할내역서
- 공사비총괄표
- 산식 참조

<단일산식>
30공종 분할내역서
- 공사비총괄표
- 산식 참조

<단일산식>
30공종 분할내역서
- 공사비총괄표
- 산식 참조

<단일산식>
30공종 분할내역서
- 공사비총괄표
- 산식 참조

<단일산식>
30공종 분할내역서
- 공사비총괄표
- 산식 참조

건설하도급대금지급
보증서발급수수료

환경보전비
일반관리비

※ ‘직접공사비’는 재료비, 직접노무비, 산출경비의 합계액


